
■부지 내 금연｜옥내 금연(흡연 구역 설치 불가능)

옥외에 특정 옥외 흡연 구역 설치 가능

▦ 학교・병원・진료소・아동 복지 시설・행정 기관 등
※단 유치원, 보육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옥외에도 흡연 구역 설치가 불가능(노력 의무)합니다.

※버스・택시・비행기는 차내(기내)에서 금연해야 합니다.

禁煙マークのイラスト

立ち飲みのイラスト（男性）

家族の食卓のイラスト

禁煙マークのイラスト

ＯＲ

喫煙所のマークのイラスト

■옥내 금연｜금연 또는 흡연 전용실・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 설치

▦ 2명 이상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
사무실, 공장, 호텔, 여관, 여객선, 여객 철도, 
종업원이 있는 음식점

※종업원이 없는 음식점은 사업자가 옥내 금연 또는
흡연을 선택합니다.

건강 증진법・도쿄도 조례 대상 시설의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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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유형(개요) 로 둘러싼 부분이 도쿄도 조례의 규정

제
1
종

시
설

외

시설 유형 건강 증진법・도쿄도 조례

보육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부지 내 금연
(옥외에 흡연 구역 설치 불가능※노력 의무)

대학

부지 내 금연
(옥외에 흡연 구역 설치 가능)

병원, 진료소

아동 복지 시설(위의 보육소 등 제외)

행정 기관의 청사

버스, 택시, 비행기

제
2
종

시
설

외

위 이외에 2명 이상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
(예) 사무실, 공장, 호텔, 여관, 노인
복지 시설, 운동 시설, 여객선, 여객
철도, 종업원이 있는 음식점

원칙적으로 옥내 금연
(흡연 전용실, 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에서만 흡연 가능)

종업원이 없는
음식점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금연・흡연을 선택할
수 있다. (=도쿄도 지정 특정 음식 제공 시설)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흡연실 출입구와 매장 출입구에 적절한 안내 표지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은 금연인 경우에도 매장 출입구에 금연 안내 표지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설 유형(상세)

■ 특정 시설: 제1종 시설, 제2종 시설, 흡연 목적 시설

■ 특정 옥외 흡연 구역: 제1종 시설의 옥외 구역의 일부 중 관리 권원자에 의해 금연 구역으로
구획되고 규칙에서 규정하는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가 취해진 옥외 구역

※특정 옥외 흡연 구역에서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건강 증진법 시행 규칙 제15조】
①흡연 가능 구역임을 안내하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②제1종 시설 이용자가 평소에 출입하지 않는 구역에 설치해야 한다.

제1종 시설

(a) 학교, 병원, 아동 복지 시설, 기타 간접흡연에 의해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은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b)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행정 기관의 청사

 (행정 기관이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설 한정)

제2종 시설 제1종 시설・흡연 목적 시설 이외에 2명 이상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

도쿄도 지정 특정
음식 제공 시설

(도쿄도 조례
제2조의 6)

음식점・카페 등 중 다음 4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시설
①2020년 4월 1일 시점에 이미 영업, ②좌석 면적 100㎡ 이하, ③중소기업(자본금 액수 또는
출자 총액이 5천만 엔 이하) 또는 개인 경영, ④종업원(노동 기준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노동자(※))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 시설
※급여를 받는 사람(단 동거 친족 등은 제외)

흡연 목적 시설

(a) 옥내 공중 흡연 구역
(b) 흡연을 주목적으로 하는 바(Bar), 스낵 주점 등

  ※흡연 구역을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면서 담배의 대면 판매(출장 판매 포함)를 하고 있고
「통상 주식으로 인정되는 식사」를 주로 제공하지 않는 음식점 등을 가리킨다.일
반적인 이자카야, 레스토랑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c) 매장 내에서 흡연 가능한 담배 판매점
  ※담배 또는 흡연 기구를 판매하고 있고(담배는 대면 판매 한정) 설비를 설치하여 고객이

취식하게 하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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